
[별표 1]

국민 전체 가구수 중 가시청 가구수의 계산기준(제2조 관련)

1. 국민 전체 가구수 및 지역별 가구수는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수 통계(추계

포함)를 따른다.

2. 가시청 가구수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별로 해당 지역 내의 방송

수단별 가시청 가구수를 계산하여 합산하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에는 실시간 방송 가입 가구수만을 계산한다. 표본조사 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의 가구분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가시청 가구수 계산 시 시청자와의 가입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방송수단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 가구가 아닌 가입자 수를 제외하

며, 2개 매체 이상의 방송수단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단수로 계산

한다.

4. 제3호의 중복 가입 가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

회 주관「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의 유료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 중복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제2조와 관련한 가시청 가구수 산정의 기준시점은 입증자료 제출일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